
 

종전<

 

부가세방식>

 

변경<

 

독립세방식>

 

법인세법·

 

조세특례제한법에 

 

의한 

 

공제·

 

감면을

 

반영한 

 

법인세액을 

 

과세표준으로 

 

지방소득세 

 

산출

 

지방세법·

 

지방세특례제한법에 

 

의거 

 

계산하여야 

 

하나, 

 

현재 

 

과세표준 

 

이후 

 

세액공제·

 

감면 

 

규정 

 

없음

 
 

 

법인지방소득세 

 

신고·

 

납부시 

 

유의 

 

사항

□ 

 

시행시기

  ○ 2014 ·   
     
     - 2013. 6. 1. ~ 2014. 5. 31.
     - 2014 ·

□ 

 

과세표준과 

 

세율

 

종전<

 

부가세방식>

 

변경<

 

독립세방식>

 

과세표준

 

세율

 

과세표준

 

세율

 

법인세

 

총결정세액
10% ☞

2

 

억원 

 

이하

2

 

억원 

 

초과 200

 

억원 

 

이하

200

 

억원 

 

초과

 

과세표준 * 1%

200

 

만원 + (2

 

억원초과금액 * 2%)

3

 

억9,800

 

만원 + (200

 

억원 

 

초과금액 * 2.2%)

□ 

 

과세표준 

 

확정신고 ·

 

납부

  ○ :   
     4 ( 5 )

□ 

 

세액 

 

공제·

 

감면

 ※ , : §72① 10%( §167)



 

종전<

 

부가세방식>

 

변경<

 

독립세방식>

• 

 

법인세 

 

결정·

 

경정, 

 

수정신고, 

 

신고기한 

 

연장시

 : 

 

법인세 

 

신고(

 

납부)

 

기한 + 1

 

개월

• 

 

청산소득 : 

 

법인세 

 

신고 + 1

 

개월

• 

 

법인세 

 

결정·

 

경정, 

 

수정신고

  : 

 

법인세 

 

신고기한과 

 

동일

• 

 

청산소득 : 

 

법인세 

 

신고기한과 

 

동일

<Check>

 

법인세는 2010.1.1. 

 

이후 

 

개시하는 

 

사업연도분부터 

 

외부감사 

 

대상이 

 

되는 

 

법인의 

 

결산이 

 

신고기한까지 

 

미확정되어 

 

신고기한 

 

종료일 

 

이전 2

 

주가 

 

되는 

 

날까지 

 

연장신청을 

 

하는 

 

경우 

 

이자상당액을 

 

추가로 

 

납부

 

하며 

 

자동연장되나 

 

법인지방소득세는 

 

내국법인의 

 

경우 

 

기한연장 

 

신청 

 

제도가 

 

없음에 

 

유의할 

 

것

 

종전<

 

부가세방식>

 

변경<

 

독립세방식>

• 

 

신고 

 

없이 

 

납부만 

 

해도 

 

신고한 

 

것으로 

 

간주

  (

 

구 

 

지방세법 §91⑤)

• 

 

당초 

 

신고세액의 1/10 

 

미만 

 

변동세액 

 

발생시

  ⇒ 

 

발생 

 

사업연도 

 

소득 

 

확정신고시 

 

가감 

 

가능

• 

 

신고없이 

 

납부만 

 

한 

 

경우 

 

무신고 

 

가산세 

 

부과

  (

 

구 

 

지방세법 §91⑤ - 

 

해당 

 

조항 

 

삭제)

• 

 

당초 

 

신고세액의 1/10 

 

미만 

 

변동세액 

 

발생시 

  ⇒ 

 

발생시 

 

신고

 

종전<

 

부가세방식>    

 

변경<

 

독립세방식>

① 

 

지방소득세(

 

법인세분) 

 

신고서

② 

 

지방소득세(

 

법인세분) 

 

안분계산내역 

 

및 

 

명세서

① 

 

법인지방소득세 

 

과세표준 

 

및 

 

세액신고서

② 

 

법인지방소득세 

 

안분신고서 

 

및 

 

명세서

③ 

 

재무상태표

④ 

 

포괄손익계산서

⑤ 

 

이익잉여금처분(

 

결손금처리)

 

계산서

⑥ 

 

세무조정계산서

⑦ 

 

법인세법 

 

시행령 

 

제97

 

조제5

 

항 

 

각호에 

 

따른 

 

서류

□ 

 

수정신고 

 

등 

 

신고기한

 
 ※ , : + 1 ( §100 27)
 ※ 「 」 §60⑦

  

□ 

 

신고특례

     ※ 

□ 

 

제출서류



 

구  

 

분

 

신고·

 

납부방법

 

간편 

 

신고

 

일반법인이 

 

법인지방소득세 

 

신고·

 

납부 

 

시 

 

활용

 

이자소득만 

 

있는
 

 

비영리법인 

 

신고

 

이자소득만 

 

있는 

 

비영리법인이 

 

법인지방소득세 

 

신고·

 

납부 

 

시 

 

활용

 

파일 

 

첨부 

 

신고

 

회계 

 

프로그램에서 

 

작성한 

 

신고서를 

 

위텍스 

 

변환프로그램으로 

 

변환하여 

 

신고·

 

납부 

 

시 

 

활용 (

 

대상 : 

 

일반법인, 

 

연결법인, 

 

비영리법인, 

 

외국법인)

□ 

 

가산세

  ○ 

□ 

 

전자신고·

 

납부

  ○ (http://www.wetax.go.kr) ·
  ○ ·
     -  〉 〉

 
  ○ ( )
    - (01), (02), (03)
    - (04), (05), (06)
    - (11), (14)
       ※ 

 

청산소득(

 

준청산소득) 

 

법인은 

 

납세지 

 

지방자치단체로 

 

방문신고


